
 

제6조(안전관련 예산의 반영)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

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

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8.21>

1.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: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

이하의 금액

2.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: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

②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

야 한다.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0. 1. 30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39호, 2020. 1. 30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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